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10조제1항 관련)

구분 교육대상
교육시간

(교육시기)
교육내용

1. 신규 교육

ㆍ훈련

근로자 가. 영 제11조제2항

에 따른 연구실에

신규로 채용된 연

구활동종사자

8시간 이상

(채용 후 6

개월 이내)

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

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
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

한 사항

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

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

항

ㆍ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

예방 및 대처에 관한

사항

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
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

관한 사항

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
에 관한 사항

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

리에 관한 사항

나. 영 제11조제2항

에 따른 연구실이

아닌 연구실에 신

규로 채용된 연구

활동종사자

4시간 이상

(채용 후 6

개월 이내)

근로자

가 아닌

사람

다. 대학생, 대학원

생 등 연구활동에

참여하는 연구활

동종사자

2시간 이상

(연구활동

참여 후 3

개월 이내)

2. 정기 교육

ㆍ훈련

가.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

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

연간 3시간

이상

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

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
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

한 사항

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

한 사항

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

관한 사항

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
에 관한 사항

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

리에 관한 사항

나.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

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

반기별 6시

간 이상

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

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

연구활동종사자

반기별 3시

간 이상



비고

1. 제1호에서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
2.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

또는 연도(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)

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
3.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

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

것으로 인정한다.

3. 특별안전

교육ㆍ훈

련

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

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

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

연구활동종사자

2시간 이상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

한 사항

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

한 사항

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

관한 사항

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

리에 관한 사항


